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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다양한 유형의 발기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1) 이 글은 

이들 중 왕실의 탄일 상차림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발기를 대상으로 

그 성격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2)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탄일 발기에 대해서는 한복진·이성우에서 

이미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3) 이 연구는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발기 18건을 대상으로 하여 음식의 종수와 고임 높이, 그리고 음식을 

열거하고 비교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종 탄일”로 분류한 8건, 

“순종 탄일”로 분류한 5건, “그 밖의 분 생신”으로 분류한 5건을 대상으로 

비교하 는데, 이 목록에서는 재고되어야 하는 점이 있다.

첫째, 탄일 발기이지만, 목록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 고종의 

탄일 발기인 <신칠월십뉵일억만셰탄일낫것상긔>(등록번호 [1330]), 

순종의 탄일 발기인 <병오이월쵸팔일쳔만셰동궁마마탄일진어상찬상

긔>(등록번호 [1319]), 친왕의 탄일 발기인 <무슐구월이십오일진어

상손님상긔>(등록번호 [1310])가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발기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다. 둘째, 이 연구에서 검토된 발기 중 탄일상으로 

1) 발기류에 대한 서지적 검토는 유교의례 관련 한글문헌에 대한 연구인 김봉좌(2011)에

서 이루어진 바 있다. 최근 김향숙(2012)에서도 장서각 소장의 음식 발기류에 대한 

서지적 특징이 검토된 바 있다. 음식 발기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는 이성우(1988)를 

참조할 수 있다. 김봉좌, ｢조선시대 유교의례 관련 한글문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1); 김향숙, ｢장서각 소장 발기류의 서지적 특징｣, 인

문학자가 차린 조선왕실의 식탁(한식세계화를 위한 조선왕조궁중음식고문헌 심포지

엄 발표문)(2012), 8598쪽; 이성우, ｢朝鮮朝의 宮中飮食件記에 관한 考察｣, 한국식문

화학회지 3권 1호(1988), 2949쪽.

2) 이 글은 2012년 7월 11일에 열린 한식세계화를 위한 조선왕조궁중음식고문헌 심포지엄

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음식 발기류에 대한 연구는 이 

글 외에도 두 편이 더 발표되었다. 김향숙(2012)은 음식 발기류에 대한 서지적 검토이

고, 박보연(2012)은 음식 발기류에 나타난 음식명에 대한 고찰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는 음식 발기류에 대한 서지적 검토나 음식 발기류에 나타난 음식명에 대한 고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고에서는 하지 않는다. 김향숙(2012)에서는 음식 발기류의 

목록과 간단한 형태 서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목록에서 발기

명은 일부 오류가 있으므로 인용에 주의를 요한다. 박보연, ｢장서각 소장 음식 발기에 

나타난 음식명에 대한 고찰｣, 인문학자가 차린 조선왕실의 식탁(한식세계화를 위한 

조선왕조궁중음식고문헌 심포지엄 발표문)(2012), 151159쪽.

3) 한복진·이성우, ｢朝鮮朝 宮中 誕日床 발기의 分析的 硏究｣, 한국식문화학회지 4권 

1호(1989), 2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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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관련 인물 등록번호 발기명 날짜

1

고종

[1350] 경칠월이십오일쳔만셰탄일진어상긔 1900. 7. 25.

2 [1334] 경칠월이십뉵일후물니진어상긔 1900. 7. 26.

3 [1337] 임인칠월이십오일억만셰탄일진어상찬상긔 1902. 7. 25.

4 [1275] 계묘칠월이십오일억만셰탄일진어상찬상긔 1903. 7. 25.

5 [1339] 갑진칠월이십오일억만셰탄일진어상긔 1904. 7. 25.

6 [1335] 병오칠월이십오일억만셰탄일진어상찬음식긔 1906. 7. 25.

7 [1325] 병오칠월이십오일억만셰탄일진어상챤상긔 1906. 7. 25.

8 [1330] 신칠월십뉵일억만셰탄일낫것상긔 1911. 7. 16.

9 [1351] 신칠월십뉵일만슈셩졀탄일낫것상긔 1911. 7. 16.

10

순종

[1323] 병오이월쵸팔일쳔만셰동궁마마탄일진어찬상긔 1906. 2. 8.

11 [1318] 병오이월쵸팔일쳔만셰동궁마마탄일진어상찬상긔 1906. 2. 8.

12 [1319] 병오이월쵸팔일쳔만셰동궁마마탄일진어상찬상긔 1906. 2. 8.

13 [1347] 병오이월초구일쳔만셰동궁마마탄일후물니진어상긔 1906. 2. 9.

14 [1349] 계튝이월십팔일동궐마마탄일진어상긔 1913. 2. 18.

15

영친왕

[1310] 무슐구월이십오일진어상손님상긔 1898. 9. 25.

16 [1328] 긔구월이십오일쳔셰아기시신어상손님상긔 1899. 9. 25.

17 [1329] 임인구월아기시신조반상진어상긔 1902. 9.

18 [1346] 병오구월이십오일영친왕쳔셰신음식진어상긔 1906. 9. 25.

19
귀비 엄씨

[1352] 임인십일월초오일슌비가신음식긔 1902. 11. 5.

20 [1353] 병오십일월초뉵일귀비마마쳔셰신진어상긔 1906. 11. 6.

표1장서각 소장 탄일 발기 목록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순종의 탄일 발기로 분류된 <슌종효황뎨탄일

졉건>(등록번호 [1315])이 바로 그것이다. 이 발기는 1937년경 작성된 

것으로서, 순종 사후 순종의 탄일을 기리며 접대한 내·외빈의 명단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순종의 탄일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탄일 

상차림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이 발기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 다루게 되는 탄일 발기는 모두 20건으로서4), 

4) 탄일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탄일 당일의 상차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음의 발기들은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들은 대체로 탄일과 관련하여 

사찬하는 내용이거나, 존호를 올리는 의식과 관련된 경우이다. <병슐십이월진찬소수

효>[1356], <병슐십이월이십일진찬도감찬오신긔>[1268], <뎡졍월진찬시빈

비관왜반기긔>[1354], <뎡졍월십삼일존호시진어찬상긔>[1321](이상 신정

왕후의 탄일 발기), <임진구월이십오일진찬시도감찬오신긔>[1289](명성황후의 

탄일 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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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에 올리는 음식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날짜와 대상이 분명히 확인되는 

것들이다.5) 구체적으로는 고종(高宗, 18521919, 재위 18631907)의 탄

일 상차림을 볼 수 있는 9건, 순종(純宗, 18741926, 재위 19071910)의 

탄일 상차림을 볼 수 있는 5건, 친왕(英親王, 18971970)의 탄일 상차림

을 볼 수 있는 4건, 귀비 엄씨(18541911)의 탄일 상차림을 볼 수 있는 

2건이다. 이들 목록은 표1과 같다.6)

그간의 궁중 음식 발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식품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음식의 비교에 중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발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사항은 단지 음식 혹은 음식명에 대한 고찰에 

머무르지 않는다. 왕실의 탄일 상차림을 보여주는 발기는 음식을 접대하

는 대상을 신분에 따라 순서대로 제시하며, 그에 따른 음식을 구별하여 

열거한다. 따라서 왕실에 올리는 음식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분 혹은 신분 변화에 따른 다양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7)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동일한 인물에 대한 탄일 상차림이 여러 발기로 기록될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같은 날짜로 기록된 발기의 

경우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점도 살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II장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상차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이다. 

이에 대해서는 서열에 따른 상차림의 구분과 이에 따른 음식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III장에서 이루어

진다. 

5) 다음의 발기들도 이 글의 논의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하 다. <경구월십칠일낫것진어

상긔>[1342], <신튝구월십칠일진어상긔>[1344], <갑진구월십칠일진어상긔>[1348], 

<병오구월십칠일경축진어상긔>[1340]. 이들은 동일한 날짜로 반복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탄일 발기들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탄일 발기로 추정되나,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6) 이 글에서 발기와 관련된 모든 날짜는 음력이다. 양력인 경우는 따로 표시한다. 

7) 바로 이러한 점이 한복진·이성우(1989)와 이 글의 주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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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본적 검토

탄일 발기에는 왕실에 올리는 음식과 손님 및 신하들에게 내리는 

음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왕실에 

올리는 음식이 생략되어 있거나 사찬과 관련된 부분이 소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1318], [1319]처럼 원래의 발기를 옮겨 

적은 경우에 나타나고8), 후자의 경우는 여러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다. 

하나는 관련 인물의 왕실 서열이 낮아 원래 참석 인원이 적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발기의 뒷부분이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표1에 제시한 20건의 발기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고종의 탄일 발기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종의 탄일 상차림을 볼 수 있는 발기는 

모두 9건이다. 먼저 발기명을 보면, ‘쳔만셰’(千萬世)([1350]), ‘억만셰’(億萬

世)([1337], [1275], [1339], [1335], [1325], [1330]), ‘만슈셩졀’(萬壽聖

節)([1351])과 같은 수식어가 있다. 이러한 수식어는 다른 발기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만수성절’이 고종의 탄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된 

예는 승정원일기의 1895년(乙未, 고종 32) 7월 25일자 기사에 처음 

보인다.9)  

1900년의 탄일 상차림과 관련된 발기는 2건으로10), [1350]과 [1334]가 

있다. 이들 발기에는 음식의 고임 높이가 기록되지 않고, 음식만 나열되어 

있다.

1900년(庚子, 광무 4)의 <경칠월이십오일쳔만셰탄일진어상긔>[1350]

1900년(庚子, 광무 4)의 <경칠월이십뉵일후물니진어상긔>[1334]

8) 이후 발기를 언급할 때는 등록번호로 대신하기로 한다.

9) 이 기사에는 강녕전에서 여러 대신을 소견하는 자리에서 특진관 정범조(鄭範朝)가 “만

수성절(萬壽聖節)인데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라고 여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10) 1900년 음력 7월 25일은 양력으로 8월 19일이다. 이날은 만수성절로서, 고종이 중화전

에 나아가 황태자가 올리는 치사와 전문을 받고 하례를 받았다. 고종실록 37년(1900, 

庚子, 광무 4) 8월 19일(양력)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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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과 [1334]는 동일한 해(1900)의 탄일 상차림과 관련되지만, [1334]

가 탄일 다음날인 7월 26일에 올린 후물리상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에 따라 [1334]는 음식의 기수와 종류가 [1350]보다 축소되어 있다. 

[1350]과 [1334]는 왕실에 올린 음식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350]은 손님이나 신하에게 내린 음식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1334]는 공사청에 내린 음식만 기록되어 있다. 탄일 발기의 일반적인 

양식에 비추어볼 때, 발기의 뒷부분이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1350]에서는 친왕[아기시]이 ‘순화자가’와 ‘군부인’의 사이에 위치

하나, [1334]에서는 ‘군부인’과 ‘귀인’의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도 차이

가 있다.

1902년의 [1337], 1903년의 [1275], 1904년의 [1339]는 각각 다른 해의 

탄일 상차림과 관련된 발기이다. 

1902년(壬寅, 광무 6)의 <임인칠월이십오일억만셰탄일진어상찬상긔>[1337]

1903년(癸卯, 광무 7)의 <계묘칠월이십오일억만셰탄일진어상찬상긔>[1275]

1904년(甲辰, 광무 8)의 <갑진칠월이십오일억만셰탄일진어상긔>[1339]

[1337]과 [1275]는 왕실에 올린 음식의 자세한 내용과 음식의 고임 

높이가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님 및 신하에게 내린 반기와 

면의 종류와 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339]는 왕실에 올린 음식의 

자세한 내용과 음식의 고임 높이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앞의 

두 발기와 같지만, 손님과 신하에게 내린 경우는 ‘공사청’과 ‘궁내인’의 

경우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1339]는 발기명의 

왼편에 ‘을동 고만일쳑’이라 적었다가 ‘고만일쳑’ 부분에 줄을 그어 

삭제 표시를 하 다. 이로써 이 발기가 1905년(乙巳)에도 동일하게 사용되

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다만 [1339]에서는 음식의 고임 높이를, 

‘진어두상, 친왕’에게는 1척 2촌으로, ‘귀비마마, 순화자가, 군부인’에게

는 7촌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발기명 왼편에 기록한 ‘을동 고만일

쳑’을 통해 [1339]를 1905년에 음식의 고임 높이만 1척으로 달리하여 

다시 사용했으며, ‘고만일쳑’ 부분에 삭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통해 

음식의 고임 높이를 다시 조정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1906년의 탄일 상차림과 관련된 발기는 2건으로11), [1335]와 [132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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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丙午, 광무 10)의 <병오칠월이십오일억만셰탄일진어상찬음식긔>[1335]

1906년(丙午, 광무 10)의 <병오칠월이십오일억만셰탄일진어상챤상긔>[1325]

[1335]와 [1325]는 동일한 해(1906)의 탄일 상차림과 관련되지만, [1335]

는 왕실에 올린 음식의 내용과 손님 및 신하에게 내린 음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1325]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1325]는 왕실에 

올리는 음식에 대해서 음식의 고임 높이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음식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12) 그러나 신하에게 

내리는 반기와 면의 종류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 이들 

발기는 왕실 인물을 나열한 순서와 음식의 고임 높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1335]가 ‘진어상두상’ [유형 I, 1척 3촌] ⇒ ‘의친왕 → 친왕 

→ 순비마마’[유형 II, 1척] ⇒ ‘순화자가 → 군부인’ [유형 III]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 [1325]는 ‘진어두상, 친왕’ [1척 3촌] ⇒ ‘순화자가’ [8촌] 

⇒ ‘의친왕, 귀비마마’ [1척] ⇒ ‘군부인’ [8촌]으로 되어 있다. 탄일 발기에서 

서열에 따라 왕실 인물을 나열하고 그에 따라 음식의 고임 높이도 순차적

으로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1325]에서 8촌의 상을 받는 

‘순화자가’의 위치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친왕은 [1335]에서는 

1척의 상을, [1325]에서는 1척 3촌의 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두 발기는 차이를 보인다.

1911년의 탄일 상차림과 관련된 발기는 2건으로, [1330]과 [1351]이 

있다. 

1911년(辛亥)의 <신칠월십뉵일억만셰탄일낫것상긔>[1330]

1911년(辛亥)의 <신칠월십뉵일만슈셩졀탄일낫것상긔>[1351]

[1330]과 [1351]에서 특이한 점은 고종 탄일과 관련된 다른 발기와 

날짜가 다르다는 점이다. 다른 경우는 날짜가 모두 7월 25일로 되어 

있으나, [1330]과 [1351]은 7월 16일로 되어 있다. 고종이 태어난 1852년(壬

子, 철종 3)의 7월 25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9월 8일이다.13) 1911년의 

11) 1906년 음력 7월 25일은 양력으로 9월 13일이다. 이날 고종은 만수성절을 맞아 여러 

대신을 소견하 다. 승정원일기 고종 43년(丙午, 광무 10) 7월 25일자 기사.

12) 이러한 이유로 [1325]는 음식의 고임 높이에 따른 왕실 인물의 서열에 관련된 논의에서

만 대상이 될 뿐, 음식의 내용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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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력 9월 8일은 음력으로 7월 16일이 되는데, [1330]과 [1351]은 1911년에 

양력으로 지낸 고종의 탄일 잔치를 음력 날짜로 기록한 것이다.14) 

[1330]과 [1351]은 동일한 해(1911)의 탄일 상차림, 특히 점심상[낫것상] 

상차림과 관련된다. 또한 두 발기 모두 왕실에 올린 음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데 반해, 손님이나 신하에게 내린 상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같다. 

그러나 이들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발기명 중 ‘억만세’[1330]

와 ‘만수성절’[1351]의 차이, 왕실 인물에 대해 ‘세분마마’[1330]와 ‘진어상

삼상’[1351]으로 달리 지칭하고 있다는 점, [1330]은 음식의 고임 높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351]은 기록되어 있다는 점, 음식명 표기의 

차이(‘국화엽전, 개자’[1330]와 ‘국화엽, 겨자’[1351])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음식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1351]과 비교해볼 때, [1330]에는 ‘[다식과, 

만두과], [홍화, 화, 온숑]연사15), [홍셰강반, 세강반, 말
]간졍, 각졀육, [뇽안, 녀지], [사당, 귤병, 각당], [니, 뉼], 사과, 

조홍, [닌금, 젹니], [승도, 산사], 각다식, 각슉실과, 각졍과, 산사슈

졍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청, 초장’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16) 이러한 

사실을 보면, [1330]의 일부가 소실된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 그러나 

‘세분마마, 친왕내외분’ 다음에 수정된 흔적 없이, 바로 ‘임편’으

로 음식을 기록하고 있어 일부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 순종의 탄일 발기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순종의 탄일 상차림을 볼 수 있는 발기는 

모두 5건이다. 먼저 발기명을 보면, 왕위에 오르기 전인 1906년에는 

‘쳔만셰’와 ‘동궁마마’([1323], [1318], [1319], [1347])라는 수식어가, 대한제

국이 망한 이후인 1913년에는 ‘동궐마마’([1349])라는 수식어가 보인다. 

‘쳔만셰’는 고종의 탄일 발기 중 1900년의 [1350]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13) 고종실록 32년(1895, 乙未) 11월 3일 3번째 기사 참조.

14)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순종실록 부록 2권의 1911년 9월 8일(양력)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1911년 9월 8일(양력), 음력으로는 7월 16일에 태왕 전하의 탄신일

을 맞아 축하를 받고 오찬을 베풀었다고 되어 있다. 

15) 다른 발기에서 ‘연사과’로 되어 있으나 [1351]은 ‘연사’로 되어 있다.

16) 이러한 이유로 III. 2의 음식 비교에서는 [1330]은 비교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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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부터 고종의 탄일 발기에는 ‘억만셰’라는 수식어가 나타나고 ‘쳔만

셰’가 나타나는 순종의 탄일 발기는 1906년의 것이므로, 고종에 대해서는 

‘억만셰’로, 순종에 대해서는 ‘쳔만셰’로 구분하 음을 알 수 있다. ‘동궐마

마’의 ‘동궐(東闕)’은 경복궁(景福宮)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창덕궁(昌

德宮)과 창경궁(昌慶宮)을 가리키는 말이다. ‘동궐마마’가 나타나는 발기

는 1913년의 [1349]로, 이 글의 대상이 되는 발기 중 가장 후대의 것이다. 

고종과 순종에게 올리던 상을 ‘진어상’이라 하던 이전 시기의 발기와 

달리, [1349]에서는 ‘덕수궁’과 ‘창덕궁’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고종의 

탄일인 ‘만수성절’이 발기명에 사용된 것과 달리, 순종의 탄일 발기에서는 

순종의 탄일 명칭을 ‘건원절(乾元節)’로 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17) 

순종의 탄일 발기 5건 중 4건이 동일한 해(1906)의 탄일 상차림과 

관련된 발기들이다. 

1906년(丙午, 광무 10)의 <병오이월쵸팔일쳔만셰동궁마마탄일진어찬상
긔>[1323]

1906년(丙午, 광무 10)의 <병오이월쵸팔일쳔만셰동궁마마탄일진어상찬상

긔>[1318]

1906년(丙午, 광무 10)의 <병오이월쵸팔일쳔만셰동궁마마탄일진어상찬상

긔>[1319]

1906년(丙午, 광무 10)의 <병오이월초구일쳔만셰동궁마마탄일후물니진어상

긔>[1347]

[1323], [1318], [1319]는 1906년 2월 8일의 탄일 상차림과 관련되지만, 

[1347]은 그 다음날인 2월 9일에 올린 후물리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8) [1323]은 왕실에 올린 음식의 기수와 종류, 그리고 구체적인 

음식의 내용까지 적혀 있는 데 반해, [1318]과 [1319]는 ‘원발기를 보라’고 

되어 있을 뿐 이러한 내용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 않다.19) 다만 음식의 

고임 높이는 기록되어 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17) 순종실록 즉위년(1907, 丁未, 융희 1) 8월 7일(양력) 5번째 기사에는 궁내부(宮內府) 

대신 이윤용(李允用)이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황제 폐하의 탄신 경절(慶節)을 ‘건원절

(乾元節)’로 고쳐” 부를 것을 상주하여 윤허하 다는 기록이 있다.

18) 이 발기는 마지막이 ‘공사청, 태자궁 승언색(承言色)[승언빗]’, ‘각’으로 끝나고 아무런 

음식명이 적혀 있지 않아 발기의 뒷부분이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19) 이러한 이유로 III. 2의 음식 비교에서 [1318], [1319]는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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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순종의 탄일 발기 중 후물리상인 [1347]을 제외한다면, 1906년의 

것은 [1323], [1318], [1319]밖에 없고 온전한 모습을 갖춘 발기는 [1323]뿐이

라는 점에서 [1318]과 [1319]의 ‘원발기’가 [1323]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정하기 어렵다. 이들 발기의 표기가 다른 문제는 필사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으나, 신하에게 내린 반기와 면의 총합을 기록한 

부분에서 [1323]과 [1318]이 같고, [1319]는 다르며, 왕실 인물의 순서에 

대해서는 [1318]과 [1319]가 같고, [1323]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고려해야 

할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323], [1318], [1319]는 왕실 인물을 나열한 순서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1323]이 ‘진어이상 → 친왕’ [유형 I, 1척 3촌] ⇒ ‘의친왕 → 귀비마마’

[유형 II, 1척] ⇒ ‘순화자가 → 군부인’ [유형 III, 8촌]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 [1318]과 [1319]는 ‘진어두상 → 친왕’ [1척 3촌] ⇒ ‘순화자가’

[8촌] ⇒ ‘의친왕 → 귀비마마’ [1척] ⇒ ‘군부인’ [8촌]20)으로 되어 있다. 

다른 탄일 발기를 고려할 때, [1318]과 [1319]에 보이는 ‘순화자가’의 

위치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21) 

1913년(癸丑)의 <계튝이월십팔일동궐마마탄일진어상긔>[1349]

[1349]는 순종 탄일과 관련된 다른 발기와 날짜가 다르다. 다른 경우는 

날짜가 모두 2월 8일로 되어 있으나, 이 발기는 2월 18일로 되어 있다. 

순종이 태어난 1874년(甲戌, 고종 11) 2월 8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3월 25일이다.22) 1913년에 양력 3월 25일은 음력으로 2월 18일이 되는데, 

[1349]는 양력으로 지낸 순종의 탄일 잔치를 음력 날짜로 기록한 것이다.23)

20) [1319]에서는 ‘ 친왕’이 원래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부인’ 앞에 ‘ 친왕’을 추가로 

써 넣었다. 여기의 설명에서는 추가로 써 넣은 ‘ 친왕’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Ⅲ. 1.의 그림2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라.

21) 고종의 탄일 발기인 1906년의 [1325]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22) 고종실록 32년(1895, 乙未) 11월 3일 3번째 기사 참조.

23)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순종실록부록 4권의 1913년 3월 25일(양력)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전하의 탄신일인 1913년 3월 25일(양력), 음력으로는 2월 18일에 

종척(宗戚), 귀족 및 이왕직장관 등을 접견하고 사찬하 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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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친왕의 탄일 발기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친왕의 탄일 상차림을 볼 수 있는 발기는 

모두 4건이다. 먼저 발기명을 보면, 1898의 [1310]에는 수식어가 전혀 

없다가 1899년의 [1328]부터는 ‘쳔셰’, ‘아기시’, ‘ 친왕’이라는 수식어가 

보인다. ‘쳔셰’는 고종의 수식어인 ‘쳔만셰’와 ‘억만셰’, 순종의 수식어인 

‘쳔만셰’와 비교된다.24) 친왕의 탄일 발기에서는 친왕에 대한 지칭을 

‘아기시’로 하다가 1906년의 [1346]부터 ‘ 친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종의 탄일 발기에서 상을 받는 대상에 대한 지칭을 보면, 1903년의 

[1275]에는 ‘ 친왕’을 별지에 써서 나중에 붙여놓았고25), 1904년의 [1339]

에서는 ‘ 친왕’으로 지칭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

면, 친왕에 대해서 적어도 1904년경부터는 ‘ 친왕’으로 기록하 으나, 

이 글의 대상이 되는 친왕의 탄일 발기 중에는 1904년과 1905년의 

것이 없으므로 발기명에서 ‘ 친왕’은 1906년의 [1346]에서부터 확인되는 

것이다.26) 따라서 친왕은 1900년 7월 23일에 ‘ 왕(英王)’으로 책봉되었

음에도27) 발기에서는 그가 8세가 되던 1904년에서야 ‘ 친왕’으로 지칭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왕의 탄일 발기는 손님이나 신하에게 내린 음식의 규모가 매우 

소략하여 고종의 탄일 발기나 순종의 탄일 발기처럼 대규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발기에서 손님이나 신하에게 내린 음식을 보면, [1310]은 

안손님 10상만 기록되어 있지만 [1328]과 [1329]에 이르면 내외손님상 40상으

로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하에게 내린 경우에는 [1310]에는 

기록이 없다가 [1328]과 [1329]에서는 공사청, 궁내인, 유모에게, [1346]에서

는 공사청, 유모, 친왕부 승봉 이하에게도 내린다고 되어 있다. 

1898년(戊戌, 광무 2)의 <무슐구월이십오일진어상손님상긔>[1310]

1899년(己亥, 광무 3)의 <긔구월이십오일쳔셰아기시신어상손님상
긔>[1328]

24) ‘쳔셰’는 귀비 엄씨의 탄일 발기인 [1353]에서도 보인다.

25) 후술하겠지만, 별지로 덧댄 시기는 1903년 말에서 1904년 사이로 추정된다. 

26) 후술하겠지만, 친왕의 탄일 발기 중 1899년의 [1328]은 1900년부터 1905년까지 반복

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발기에는 ‘아기시’를 ‘ 친왕’으로 수정한 흔적은 없다.

27) 고종실록 37년(1900, 庚子, 광무 4) 8월 17일자 기사 참조. 음력으로는 7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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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壬寅, 광무 6)의 <임인구월아기시신조반상진어상긔>[1329]

1906년(丙午, 광무 10)의 <병오구월이십오일 친왕쳔셰신음식진어상
긔>[1346]

[1329]는 다른 발기와 달리 조반상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다른 발기와 

차이가 있다. [1328]은 발기명의 왼편에 ‘경동신튝동임인동계묘갑진을

’라 적혀 있다. 이로써 1899년에 작성된 이 발기가 1900년(庚子), 1901년

(辛丑), 1902년(壬寅), 1903년(癸卯), 1904년(甲辰), 1905년(乙巳)에도 반

복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귀비 엄씨의 탄일 발기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귀비 엄씨의 탄일 상차림을 볼 수 있는 

발기는 모두 2건이다. 발기명을 보면, 귀비 엄씨는 ‘순비자가’[1352]와 

‘귀비마마’[1353]로 지칭되고 있다. 이것은 귀비 엄씨의 신분 변화와 관련

된다. 원래 궁인(宮人)이었던 귀비 엄씨는 1897년(광무 1) 9월 25일에 

친왕을 낳은 후28) 같은 해 9월 27일에 귀인(貴人)에 봉작(封爵)되었

다.29) 이후 1900년(광무 4) 7월 9일에 순빈(淳嬪)에 봉작되고30), 1901년(광

무 5) 9월 3일에 순비(淳妃)에31), 1903년(광무 7) 11월 7일에 황귀비(皇貴

妃)로 책봉되었다.32)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02년의 [1352]에서는 귀비 

엄씨를 ‘순비자가’로, 1906년의 [1353]에서는 ‘귀비마마’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탄일 발기를 보면, 귀비 엄씨에 대한 지칭이 이러한 

지위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되지 않는다. 귀비 엄씨는 1899년의 친왕의 

탄일 발기[1328]에서 처음 ‘귀인’으로 지칭된다. 이 발기가 1899년부터 

28) 승정원일기 고종 34년(1897, 丁酉, 광무 1) 9월 25일자 기사 참조. 양력으로는 10월 

20일이다.

29) 승정원일기 고종 34년(1897, 丁酉, 광무 1) 9월 27일자 기사 참조. 양력으로는 10월 

22일이다.

30) 승정원일기 고종 37년(1900, 庚子, 광무 4) 7월 9일자 기사 참조. 양력으로는 8월 

3일이다.

31) 고종실록 38년(1901, 辛丑, 광무 5) 10월 14일(양력) 1번째 기사 참조. 음력으로는 

9월 3일이다.

32) 고종실록 40년(1903, 癸卯, 광무 7) 12월 25일(양력) 1번째 기사 참조. 음력으로는 

11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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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까지 반복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인’에 대한 부분은 수정이 

없다. 귀비 엄씨가 순빈이 된 1900년 이후에도 여전히 ‘귀인’으로 지칭되었

으며[1350, 1334], 순비가 된 이후인 1902년의 고종의 탄일 발기[1337]에서

야 ‘순비자가’로 지칭된다[1337, 1329]. 귀비가 된 이후인 1903년의 고종의 

탄일 발기[1275]에서 처음으로 ‘귀비마마’로 지칭되지만, 고종의 탄일이 

7월 25일이고 귀비로 책봉된 것은 11월 7일이므로 이 발기에서 ‘귀비마마’

는 이후에 수정된 것이다. 실제로 ‘귀비마마’는 후대에 별지에 써서 발기에 

붙여놓았다. 그 이후의 발기에서 귀비 엄씨는 대부분 ‘귀비마마’로 지칭되

었지만, 1906년의 고종의 탄일 발기[1335]에서는 다시 ‘순비마마’로 지칭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친왕의 탄일 발기와 마찬가지로 귀비 엄씨의 탄일 발기도 그 규모가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1352]에는 손님이나 신하에게 내린 음식이 기록되

어 있지 않다. [1353]에는 ‘손님상, 운현, 죽동, 공사청, 친왕궁 승봉 

이하, 궁내인, 유모, 경선궁 전언색 이하, 배독, 봉독’에게 내린 음식이 

적혀 있다. 

1902년(壬寅, 광무6)의 <임인십일월초오일슌비가신음식긔>[1352]

1906년(丙午, 광무10)의 <병오십일월초뉵일귀비마마쳔셰신진어상긔> 

[1353]

귀비 엄씨의 탄일과 관련되면서도 그 날짜가 [1352]는 11월 5일이고, 

[1353]은 11월 6일이다. 승정원일기 고종 39년(1902) 11월 6일자 기사에

는 이날이 ‘경선궁(慶善宮)의 생신’이라고 하 다. 순종실록 1년(1908) 

10월 16일(양력) 기사에는 “황귀비의 탄신일을 양력으로 고치도록 하

다”는 내용과 함께 “황귀비의 탄일이 12월 25일”이라고 되어 있다. 귀비 

엄씨가 태어난 1854년(甲寅, 철종 5) 12월 25일(양력)을 음력으로 환산하면 

1854년 11월 6일이다. 따라서 귀비 엄씨의 탄일은 음력 11월 6일이므로, 

[1352]에는 그 날짜가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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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상차림에 대한 검토

탄일 발기는 같은 음식을 받는 왕실 인물을 서열에 따라 순서대로 

기록하고 이어서 그들에 올리는 음식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상차림의 음식에 대한 기록이 끝나면, 이어서 두 번째 서열에 

해당하는 왕실 인물을 열거하고 이들에 올리는 음식을 열거한다. 세 

번째 유형의 상차림이 있는 경우라면 두 번째 상차림의 음식을 다 열거한 

후 왕실 인물을 서열에 따라 기록하고 이어서 구체적인 음식의 내용을 

적었다.33) 서열이 다르다면, 음식의 고임 높이뿐만 아니라 음식의 기와 

종류의 수도 다르다. 그러나 같은 기수와 종수의 음식을 올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서열에 차등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인물의 지칭 아래에 

음식의 고임 높이를 다르게 하여 기록하고 있다. 

III장에서는 상차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먼저 서열에 따른 상차

림의 유형을 살펴보고, 다음에는 구체적인 음식의 내용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1. 서열에 따른 상차림의 구분

탄일 발기에 나타난 상차림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왕실 인물에 대한 

지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 열거된 지칭은 발기에 기록된 그대로 

제시하되, 표기만 현대맞춤법에 맞게 바꾼 것이다.

진어두상, 진어상두상, 진어이상: 고종, 순종

덕수궁, 상감마마: 고종

동궁마마: 순종

세분마마34), 진어상삼상[1351]35): 고종, 순종, 친왕

33) 발기에 나타난 이러한 구분을 따라 이 글에서는 상차림의 구분을 각각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으로 하 다. 

34) ‘세분마마’는 1911년의 고종의 탄일 발기[1330]에만 나오는데, 이 발기에는 유형 I의 

상차림만 기록되어 있다. 친왕의 탄일 발기와 귀비 엄씨의 탄일 발기를 제외한다면, 

고종이나 순종의 탄일 발기에서 고종, 순종과 더불어 유형 I의 상차림을 받는 대상은 

1911년 이전에는 친왕이 유일하다. 혹 귀비 엄씨가 ‘세분마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친왕의 탄일 발기와 귀비 엄씨의 탄일 발기를 제외한다면, 

귀비 엄씨는 유형 II나 유형 III의 상차림을 받았으므로 ‘세분마마’에 포함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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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어상삼상[1349]36): 고종, 순종, 순종의 계비인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윤씨

창덕궁37): 순종, 순종의 계비인 순정효황후 윤씨

진어사상38): 고종, 순종, 그리고 2인 아기씨,

친왕: 친왕

왕대비마마: 헌종의 계비인 효정왕후(孝定王后) 홍씨

빈마누라, 빈마마: 순명효황후 민씨

순화자가, 순화마마: 헌종의 후궁인 경빈(慶嬪) 김씨

군부인: 의친왕의 부인인 연원군부인(延原郡夫人) 김씨

귀인, 순비자가, 순비마마, 귀비마마: 귀비 엄씨

의친왕: 의친왕

친왕내외분39): 의친왕, 연원군부인 김씨

탄일 발기에 나타난 상차림을 구분하여 음식의 기수와 종수, 고임 

높이를 정리하면 표2, 표3, 표4, 표5와 같다.40) 

[1275]에서 ‘ 친왕 ’, ‘귀비마마 ’는 별지에 써서 나중에 붙여놓은 것이다. 

귀비 엄씨가 1903년(癸卯, 光武 7) 11월 7일 순비(淳妃)에서 귀비(貴妃)로 

책봉된 것을 고려하면, 별지로써 수정한 것은 그 이후이다. ‘빈마마 ’는 

원래 써 있던 부분에 별지를 덧대어 삭제 표시를 한 것이다. ‘왕대비마마’

더구나 [1330]은 1911년 7월 25일의 고종의 탄일 발기인데, 귀비 엄씨는 1911년 7월 

20일에 사망하 으므로 가능성이 없다.

35) [1351]의 ‘진어상삼상’은 같은 해의 기록인 [1330]에 나타난 ‘세분마마’와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각주 31) 참조.

36) [1349]의 ‘진어상삼상’은 1913년의 순종 탄일 발기에 나온다. 이 발기에서는 ‘덕수궁, 

창덕궁’의 아래에 ‘진어상삼상’이라고 기록하 다. ‘덕수궁’은 당시 태왕(太王)이었던 

고종을 가리키며, ‘창덕궁’은 순종을 가리킨다. 그런데 덕수궁과 창덕궁을 합하여 ‘진어

상삼상’이라고 하 으므로 고종과 순종 외에 순종의 계비인 순정효황후 윤씨도 포함되

는 것으로 추정하 다.

37) ‘창덕궁’은 1913년 순종의 탄일 발기인 [1349]에만 나온다. 이 발기에서 ‘창덕궁’을 순종

과 순종의 계비인 순정효황후 윤씨로 추정한 것에 대해서는 각주 33) 참조.

38) ‘진어사상’은 1903년 고종의 탄일 발기인 [1275]에서만 나타난다. 유형 I의 상차림에 

해당되는 신분이며, 음식의 고임 높이도 1척 3촌이다. 이 글의 논의 대상인 탄일 발기에

서 이러한 상차림을 받는 대상은 고종, 순종, 친왕뿐이다. 그런데 [1275]에는 친왕이 

유형 I의 상차림이지만, 음식의 고임 높이는 1척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다. 헌종의 계비이

며 당시 왕대비 던 효정왕후 홍씨, 당시 세자빈이었던 순명효황후 민씨, 귀비마마는 

유형 II 혹은 유형 III의 상차림을 받는 대상이었으므로 ‘진어사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현재로서는 ‘진어사상’이 고종, 순종 외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39) ‘친왕 내외분’은 1911년의 고종의 탄일 발기인 [1330], [1351]에서만 나타난다. 당시 

친왕은 가례를 올리기 전이므로, ‘친왕 내외분’을 의친왕과 연원군부인 김씨를 가리키

는 것으로 보았다. 

40) 이들 표에서 ×는 각 발기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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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도

[등록번호]
상차림
구분

기수/종류
고임
높이

대상

1
1900
[1350]

I 33기/51종

×

진어두상

II 17기/33종
왕대비마마, 빈마누라, 순화자가, 아기씨, 군
부인, 귀인

2
1900
[1334]

I 28기/45종

×

진어두상

II 17기/27종
왕대비마마, 빈마누라, 순화자가, 군부인, 아
기씨, 귀인

3
1902
[1337]

I 32기/50종 1척 2촌 진어상두상

II 22기/41종 1척 아기씨

III 18기/34종 8촌
왕대비마마, 빈마누라, 순화자가, 군부인, 순
비자가

4
1903
[1275]

I 35기/56종
1척 3촌 진어사상

1척 영친왕

II 18기/33종 8촌
왕대비마마, 빈마마, 순화자가, 귀비마마, 군
부인

5
1904
[1339]

I 35기/56종 1척 2촌 진어두상, 영친왕

II 19기/24종 7촌 귀비마마, 순화자가, 군부인

6
1906
[1335]

I 35기/56종 1척3촌 진어상두상

II 34기/55종 1척 의친왕, 영친왕, 순비마마

III 18기/33종 8촌 순화자가, 군부인

7
1906
[1325]

× ×

1척 3촌 진어두상, 영친왕

8촌 순화자가

1척 의친왕, 귀비마마

8촌 군부인

8
1911
[1330]

I 17기/27종 × 세분마마, 친왕 내외분

9
1911
[1351]

I 34기/55종
1척 진어상삼상

8촌 친왕 내외분

표2고종 탄일의 상차림

는 덧댄 별지가 있지는 않다. 글씨가 거의 지워져 보이지 않는데, 이 

발기가 심하게 훼손되어 ‘왕대비마마’ 부분이 지워져버렸는지, 아니면 

수정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왕대비마마’ 부분에 별지를 덧댄 

것과 같은 얼룩이 남아 있으며, 순명효황후 민씨(빈마마)가 1904년 9월 

28일에 사망하고 효정왕후 홍씨(왕대비마마)는 1903년 11월 15일에 사망

하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 나중에 죽은 ‘빈마마’는 별지로 덧대어 

있고, ‘왕대비마마’만 남아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둘 다 별지를 덧대어 삭제 표시를 한 것으로 보았다. ‘1척 ’은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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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계묘칠월이십오일억만셰탄일진어상찬상긔>[1275] 중 일부 확대 사진

연번
연도

[등록번호]
상차림
구분

기수/종류
고임
높이

대상

1
1906
[1323]

I 37기/58종 1척 3촌 진어이상, 영친왕

II 37기/58종 1척 의친왕, 귀비마마

III 17기/29종41) 8촌 순화자가, 군부인

2
1906
[1318]

× ×

1척 3촌 진어두상, 영친왕

8촌 순화자가

1척 의친왕, 귀비마마

8촌 군부인

3
1906
[1319]

× ×

1척 3촌 진어두상, 영친왕

8촌 순화자가

1척 의친왕, 귀비마마

8촌 영친왕, 군부인

4
1906
[1347]

I 33기/50종 8촌 진어이상, 영친왕

II 17기/29종

6촌 순화자가

8촌 귀비마마

6촌 군부인

5
1913
[1349]

I 50기/74종 1척 3촌 덕수궁, 창덕궁[진어상삼상]

표3순종 탄일의 상차림

발기에 ‘일상고일쳑’으로 써 넣은 것이다.  

[1319]에서 의친왕, 친왕은 나중에 써 넣은 것이다. 다만, 이 발기에 

41) 원래 이 발기는 18기/30종의 음식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청’이 두 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표3에서는 17기/29종으로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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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도

[등록번호]
상차림
구분

기수/종류
고임
높이

대상

1 1898
[1310] I 15기/20종 × 진어두상, 왕대비마마, 빈마누라, 아기씨, 군부인

2 1899
[1328]

I 28기/49종 8촌 진어두상, 아기씨, 귀인

II 18기/29종 6촌 빈마누라, 순화자가, 군부인

3 1902
[1329]

I 14기/26종 × 진어두상, 아기씨, 순비자가

II 12기/16종 × 왕대비마마, 빈마누라, 순화자가, 군부인

4 1906
[1346] I 18기/28종 8촌 진어두상, 영친왕, 귀비마마, 순화자가, 군부인

표4영친왕 탄일의 상차림

그림2<병오이월쵸팔일쳔만셰
동궁마마탄일진어상찬상긔>
[1319] 중 일부 확대 사진

원래 ‘ 친왕’이 적혀 있었는데, 다시 ‘ 친

왕’을 써 넣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추가

로 써 넣은 ‘ 친왕’ 위에는 비점을 찍어놓

았는데, 삭제 표시와 관련되는 것이 아닐

까 추정해볼 수 있다. ‘의친왕’이 새로 추가

되었기 때문에 ‘의친왕’ 뒤에 기록되어 있

는 ‘귀비마마’의 아래에는 원래 ‘일상고일

쳑’이었던 것을 ‘이상고일쳑’으로 고쳐놓

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추가로 써 넣은 

‘ 친왕’의 자리가 맞는 것이라면, 친왕

은 귀비 엄씨(귀비마마)보다 아래인 8촌의 

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

나 탄일 발기에서 친왕은 귀비 엄씨와 

같은 서열인 경우는 있어도 그보다 낮은 서열인 적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1328]의 ‘빈마누라’는 별지로 덧대어 삭제 표시를 한 것이다. 이 발기는 

발기명 왼편에 써 있는 ‘경동신튝동임인동계묘갑진을’를 통해 1899

부터 1905년까지 반복 사용되었음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순명효황후 

민씨[빈마누라]가 1904년 9월 28일에 사망하 으므로, 별지를 덧댄 시기는 

그 이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1329]의 ‘왕대비마마’는 ‘┒’ 표시를 하여 

삭제 표시를 한 것이다. 효정왕후 홍씨(왕대비마마)는 1903년 11월 15일에 

사망하 으므로, 이 표시는 그 이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2, 표3, 표4, 표5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고종과 순종의 탄일 상차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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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도

[등록번호]
상차림
구분

기수/종류
고임
높이

대상

1
1902
[1352]

I 16기/19종 ×
진어상두상, 왕대비마마, 빈마마, 아기씨, 군부인, 순
비자가

2
1906
[1353]

I 17기/26종
7촌 상감마마, 동궁마마, 영친왕, 귀비마마

6촌 순화마마, 군부인

표5귀비 엄씨 탄일의 상차림

그림3<긔구월이십오일쳔
셰아기시신어상손님상긔>
[1328] 중 일부 확대 사진

그림4<임인구월아기시신
조반상진어상긔>[1329] 
중 일부 확대 사진

상차림의 유형이나 음식의 고임 높이가 유사하지만 친왕과 귀비 엄씨의 

탄일 상차림은 고종과 순종의 탄일 상차림에 비해서 상 유형이나 음식의 

고임 높이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고종 및 순종의 탄일 상차림과 친왕 

및 귀비 엄씨의 탄일 상차림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종과 순종의 탄일 상차림을 살펴보자.42) 고종과 순종의 탄일에

는 상차림의 유형을 둘 혹은 셋으로 구분하지만, 1911년 이후에는 하나이

다[1330, 1351]. 고종과 순종에게는 유형 I의 상차림이 올려졌다. 음식의 

고임 높이는 1척 3촌이나[1275, 1335, 1325, 1323, 1318, 1319, 1349] 

1척 2촌으로 나타난다[1337, 1339]. 다만 고종 탄일의 점심상[낫것상]에서

는 1척[1351], 순종 탄일의 후물리상에서는 8촌으로 나타난다[1347].43) 

42) 고종의 탄일 발기인 [1350], [1334], [1330]은 음식의 고임 높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음식의 고임 높이와 관련된 일반적인 진술에서 이들 발기는 제외된다. 또한 

고종의 탄일 발기인 [1325]와 순종의 탄일 발기인 [1318], [1319]는 음식의 내용이 기록되

어 있지 않지만, 음식의 고임 높이는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상차림의 유형과 관련된 

일반적인 진술에서 이들 발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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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효황후 윤씨는 1911년 이후의 발기에서부터 나타나며, 고종 및 

순종과 함께 같은 유형과 같은 고임 높이의 상을 받는다[1351, 1349].

친왕은 1900년에는 ‘효정왕후 홍씨, 순명효황후 민씨, 경빈 김씨, 

연원군부인 김씨, 귀비 엄씨’ 등과 함께 유형 II의 상차림을 받으며[1350, 

1334]44), 서열도 ‘효정왕후 홍씨, 순명효황후 민씨, 경빈 김씨’ 다음이거나

[1350], ‘효정왕후 홍씨, 순명효황후 민씨, 경빈 김씨, 연원군부인 김씨’ 

다음이다[1334]. 그러나 1902년 이후에는 변화가 보인다. 1902년에는 

고종과 순종에게 올렸던 상차림의 다음 등급인 유형 II의 상차림을 1척으

로 받고[1337], 1903년에는 고종 및 순종과 같은 유형 I의 상차림을 

음식의 고임 높이만 1척으로 낮춰서 받는다[1275]. 1904년 이후에는 

고종과 순종에게 올렸던 것과 같은 유형의 상차림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음식의 고임 높이도 같아진다.45) 

의친왕은 1906년에서야 고종과 순종의 탄일 발기에 보인다. 1906년에

는 유형 II의 상차림을 1척으로 받으며[1335, 1323]46) 1911년에는 연원군

부인 김씨와 함께 고종 및 순종에게 올린 것과 같은 상차림을 받는데, 

음식의 고임 높이만 8촌으로 낮추어 받는다[1351]. 

효정왕후 홍씨(왕대비마마), 순명효황후 민씨(빈마누라, 빈마마), 경빈 

김씨(순화자가), 연원군부인 김씨(군부인), 귀비 엄씨(귀인, 순비자가, 순비

마마, 귀비마마)는 유형 II나 유형 III의 상차림을 받았다. 효정왕후 홍씨, 

순명효황후 민씨에 올린 음식의 고임 높이는 8촌이었다[1337, 1275].47) 

경빈 김씨와 연원군부인 김씨에 올린 음식의 고임 높이는 8촌이거나[1337, 

43) 본고의 대상이 되는 발기 중 후물리상은 고종의 탄일 발기인 [1334]도 있다. 그러나 

이 발기에는 음식의 고임 높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순종의 탄일 발기의 후물리상인 

[1347]에 나타난 음식의 고임 높이가 변화된 이유가 후물리상이기 때문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44) [1350], [1334]는 음식의 고임 높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45) 단 1906년 고종의 탄일 발기인 [1335]에서만 고종과 순종에게 올렸던 상차림의 다음 

등급인 유형 II의 상차림을 1척의 높이로 받는다. 고종의 탄일 발기인 [1335]는 의친왕, 

친왕, 귀비 엄씨에게 유형 II의 상차림을 1척으로 올린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해(1906년)이면서 고종의 탄일 발기인 [1325]에서는 친왕은 고종 및 순종과 같이 

1척 3촌의 상을 받고, 의친왕과 귀비마마는 1척의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고종 

및 순종의 탄일 발기에서 귀비 엄씨는 친왕과 같은 등급의 상차림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1335]의 기록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46) 음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1325], [1318], [1319]에서도 의친왕은 

1척의 높이로 상을 받는다.

47) 효정왕후 홍씨는 1903년 11월 15일에 사망하고, 순명효황후 민씨는 1904년 9월 28일에 

사망하 다. 따라서 이들은 1903년까지만 발기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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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1335, 1325, 1323, 1318, 1319] 7촌이었는데[1339], 순종 탄일의 

후물리상에서는 6촌이었다[1347]. 귀비 엄씨의 경우는 시기에 따라 상차

림 유형과 음식의 고임 높이가 달라진다.48) 1904년까지는 효정왕후 

홍씨, 순명효황후 민씨, 경빈 김씨, 연원군부인 김씨와 같은 유형의 

상차림을 같은 고임 높이로 받았다. 그러나 1906년에는 의친왕, 친왕과 

같은 유형 II의 상차림을 1척의 높이로 받았으며[1335, 1323], 순종 탄일의 

후물리상에서는 유형 II의 상차림을 8촌의 높이로 받았다[1347]. 

이들의 서열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경빈 김씨와 귀비 엄씨이다. 

1903년까지 경빈 김씨와 귀비 엄씨는 같은 고임 높이의 상차림을 받았으

며, ‘경빈 김씨 → 귀비 엄씨’의 순서 다. 1904년에도 음식의 고임 높이는 

같았으나, ‘귀비 엄씨 → 경빈 김씨’의 순서로 바뀐다. 1906년이 되면, 

귀비 엄씨가 경빈 김씨보다 더 높은 고임 높이의 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발기에 따라 그 순서는 ‘귀비 엄씨 → 경빈 김씨’이기도 하고, ‘경빈 

김씨 → 귀비 엄씨’이기도 하다. 

1900년: 왕대비마마 → 빈마누라 → 순화자가 → 군부인 → 귀인 [1350, 1334]

1902년: 왕대비마마 → 빈마누라 → 순화자가 → 군부인 → 순비자가 [1337]

1903년: 왕대비마마 → 빈마마 → 순화자가 → 귀비마마 → 군부인[1275]

1904년: 귀비마마 → 순화자가 → 군부인[1339]

1906년: 순비마마 → 순화자가 → 군부인[1335]

    순화자가 → 귀비마마 → 군부인[1325, 1318, 1319, 1347]

    귀비마마 → 순화자가 → 군부인[1323]

다음으로 친왕과 귀비 엄씨의 탄일 상차림을 살펴보자. 친왕과 

귀비 엄씨의 경우 음식의 기수와 종류는 고종이나 순종의 경우에 비해 

매우 적다. 상차림의 구분은 친왕의 경우에만 나타나는데, 1898년에는 

구분되지 않고[1310], 1899년 이후 두 유형으로 나뉘다가[1328, 1329] 

다시 1906년에는 한 유형으로 나타난다[1346]. 음식의 고임 높이도 고종이

나 순종의 경우에 비해 낮아서 친왕의 탄일 상차림에서는 8촌이나 

6촌으로 구분하고[1328, 1346], 귀비 엄씨의 탄일 상차림에서는 7촌이나 

6촌으로 구분한다[1353]. 

48) 귀비 엄씨는 1911년 7월 20일에 사망하 으므로, 1911년의 발기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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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왕과 귀비 엄씨의 상차림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친왕과 

귀비 엄씨가 고종이나 순종의 탄일 발기와는 다른 서열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고종이나 순종의 탄일 발기에서 친왕은 1902년에서야 고종과 

순종에게 올렸던 상차림의 바로 아래 등급의 상차림을 받고, 1904년 

이후에 고종, 순종과 같은 등급의 상차림을 받았다. 귀비 엄씨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고종, 순종과 같은 등급의 상차림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귀비 엄씨가 나타나지 않는 [1310]을 제외하면, 친왕과 귀비 엄씨의 

탄일 상차림에서 친왕과 귀비 엄씨는 언제나 고종, 순종과 같은 등급의 

상차림을 받는다. 

2. 구체적인 음식의 비교

고종, 순종, 친왕, 귀비 엄씨의 탄일 발기에 올린 음식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49) 고종의 탄일 발기 중 비교 대상이 되는 발기는 

6건으로서, 1900년의 [1350], 1902년의 [1337], 1903년의 [1275], 1904년의 

[1339], 1906년의 [1335], 1911년의 [1351]이 해당된다. 

먼저 유형 I의 상차림에 올려진 음식을 보면, 표6과 같다. 유형 I의 

상차림은 3235기/5056종으로 나타나는데50),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과정류와 과일류이며 그 외의 것은 큰 변화가 없다. 점심상[낫것상]인 

[1351]의 음식은 다른 경우와 별 차이가 없다. 후물리상인 [1334]를 같은 

해의 [1350]과 비교해보면 떡류, 음청류, 양념류는 동일하다. 그러나 

주식류51), 찬물류52), 과일류53)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으며, 과정류의 

49) 이 글에서 음식의 분류는 이효지·한복려·정길자, 조대비 만경전 팔순잔치 고종 

정해년 진찬의궤(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9)를 따랐다. 여기에서 확인되지 않는 음식

은 이효지 ‧ 윤서석, ｢朝鮮王朝後期의 宮中宴會飮食의 分析的 考察｣(대한가정학회지 
제23권 4호, 1985, 79100쪽); 이효지 ‧ 윤서석, ｢朝鮮時代 宮中宴會中 饌物類의 分析的 
硏究｣(한국식문화학회지 제1권 2호, 1986, 101115쪽)를 따랐다.

50) 고종 탄일 발기의 유형 I에 해당되는 정확한 기수/종수는 III. 1.의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51) 주식류에는 ‘면, 온면’이 있는데, [1350]의 ‘면’이 ‘온면’’으로 교체되어 있다.

52) 찬물류에서 [1350]과 [1334]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것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편육, 죡슉편] → [편육, 죡편 ]; 젼복쵸, 각느름젹 → [젼복쵸, 느름젹 ]; ‘초계탕’ 

삭제.

53) 과일류에서 [1350]과 [1334]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것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과, 닌금, 젹니, [승도, 산사] → [닌금, 사과], [젹니, 승도]; ‘산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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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음식

주식류
공통 면

교체 면[1350] → 온면 [1337, 1275, 1339, 1335, 1351]

찬물류

공통
각졀육, 젼복쵸, 연계증, [션젼유, 젼], [양젼유, 간젼유], [편육, 
죡슉편], [뎨슉편, 뎨], 각어, 임슈잡탕, 쵸계탕

교체
각느름젹[1350, 1337, 1275, 1339] → 느름젹 [1335] → 각느름젹
[1351]

떡류

공통 [임시편, 녹두시편, 당귀뫼시편, 셜고], 약식

삭제
[대조조악, 쳥조악, 셕이단, 밀, 국화엽젼][1350] → [대조조악, 쳥조악, 
밀, 국화엽젼][1337] → [대조조악, 쳥조악, 셕이단, 밀, 국화엽
젼][1275, 1339, 1335] → [대조조악, 쳥조악, 밀, 국화엽젼][1351]

과정류

공통
[홍화, 화, 온숑]연사과, [홍셰강반, 셰강반, 말]간졍, 각

슉실과, 각졍과

교체 다식[1350] → 각다식 [1337, 1275, 1339, 1335, 1351]

기수 
변화

[다식과, 만두과][1350, 1337] → 다식과, 만두과 [1275, 1339, 1335] → 
[다식과, 만두과][1351]

추가 [사당, 귤병, 각당 ][1275, 1339, 1335, 1351]

과일류

공통 사과, [승도, 산사]

교체
[니, 포도 ][1350, 1337, 1275, 1339, 1335] → [니, 뉼 ][1351]
셔과 [1350, 1337, 1275, 1339, 1335] → 조홍[1351]

기수 
변화

닌금, 젹니[1350] → [닌금, 젹니][1337, 1275, 1339, 1335, 1351]

추가 [뇽안, 녀지 ][1275, 1339, 1335, 1351]

음청류 공통 산사슈졍과, 슈단

양념류 공통 쳥, 초쟝, 개

표6고종의 탄일 상차림: 유형 I 비교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54) 

고종의 탄일 발기에서 상차림이 세 유형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902년의 

[1337]과 1906년의 [1335]이다.55) [1337]의 유형 Ⅱ의 음식을 보면, 주식

류·떡류·과일류는 유형 Ⅲ과 동일하고56) 찬물류는 유형 Ⅲ과 더 유사한 

데 비해57), 과정류는 유형 I에 훨씬 더 가깝다.58) 그 외 음청류의 ‘산사슈정

54) [1334]의 과정류에는 ‘[듕약과, 듕만두과], [삼연사과, 삼간졍], 각슉실과, 각졍

과, 다식’이 있는데, 이것은 [1350]과 거의 유사한 점이 없을 정도로 다르다. 

55) 고종 탄일 발기의 유형 Ⅱ에 해당되는 정확한 기수/종수는 Ⅲ. 1.의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56) 주식류에는 ‘면’, 떡류에는 ‘[당귀시편, 녹두시편, 임뫼시편, 대조조악, 

쳥조악, 셕이단, 밀], 약식’, 과일류에는 ‘[니, 사과, 닌금, 승도, 젹니, 포도]’가 

올랐다.

57) 찬물류에서 유형Ⅰ과 동일한 것은 ‘각졀육’뿐이다. 유형 Ⅲ과 동일한 것은 ‘연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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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음식

주식류
공통 면

추가 온면[1339]

찬물류

공통 [션젼유, 양젼유, 젼], [편육, 죡슉편], 각어, 임슈잡탕

기수 
변화/추가

[연계증, 느름젹 ][1350] → 연계증, [젼복쵸, 느름젹 ][1337, 1275, 
1339, 1335]

떡류

공통 약식

삭제/교체

[당귀시편, 녹두시편, 임뫼시편, 대조조악, 쳥조악, 셕이단, 
밀][1350, 1337] → [당귀시편, 녹두시편, 임뫼시편, 
대조조악, 쳥조악, 밀][1275] → 각편[1339] → [당귀시편,  
녹두시편, 임뫼시편, 대조조악, 쳥조악, 밀][1335]

과정류

공통 유밀과, 각졍과

교체
[다식, 각슉실과][1350] → [각다식, 각슉실과][1337, 1275, 
1339, 1335]

과일류 교체
[니, 사과, 닌금, 승도, 젹니, 포도][1350, 1337, 1275] → 
각실과 [1339] → [니, 닌금, 사과, 승도, 젹니, 포도][1335]

음청류 공통 산사슈졍과, 슈단

양념류 공통 쳥, 초쟝, 개

표7고종의 탄일 상차림: 유형 II 및 유형 III 비교

과, 슈단’, 양념류의 ‘쳥, 초쟝, 개’는 유형 I과 유형 Ⅲ에 공통된 것이다. 

따라서 [1337]의 유형 Ⅱ는 과정류를 제외하면, 유형 Ⅲ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335]의 유형 Ⅱ의 음식은 ‘각졀육’을 제외하면, 

[1335]의 유형Ⅰ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고종의 탄일 발기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상차림은 세 유형으로 구분되

는 경우의 유형 Ⅲ과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 경우의 유형 Ⅱ이다. 전자에는 

1900년의 [1350], 1903년의 [1275],  1904년의 [1339]가 해당되고, 후자에는 

1902년의 [1337], 1906년의 [1335]가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상차림은 

1719기/2433종으로 나타나는데59), 이는 앞서 살펴본 유형Ⅰ에 비해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또한 음식의 종류도 많이 달라져 있다. 점심상[낫것

상], 후물리상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다.61) 

[젼복쵸, 느름젹], [션젼유, 양젼유, 젼]’이며, 유형Ⅰ및 유형 Ⅲ과 동일한 것은 

‘[편육, 죡슉편], 각어, 임슈잡탕’이다.

58) 과정류에서 유형Ⅰ과 동일한 것은 ‘[다식과, 만두과], 각다식, 각슉실과, 각졍과, 

[홍셰강반, 셰강반, 말]간졍’이다. 그 외에 ‘[홍화, 화]연사과’는 유형Ⅰ의 

‘[홍화, 화, 온숑]연사과’에서 ‘온숑연사과’만 빠진 것이므로 유형Ⅰ

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9) 이에 해당하는 유형의 정확한 기수/종수는 Ⅲ. 1.의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60) ‘오미병’은 떡류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1323]과 [1349]에서 과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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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음식

주식류 공통 면, 만두

찬물류

공통
각졀육, 젼복쵸, 잡, [뎨, 뎨슉편], 각느름젹, 각회, 슈란, 
쳥포, 초계탕

교체 잡탕 → 잡탕 (신선노)

기수 변화
[션젼유, 젼], [양젼유, 간젼유] → 션젼유, 젼, 
양젼유, 간젼유

기수 
변화/교체

[편육, 죡편 ] → 편육, 죡슉편

떡류

공통 약식

교체/삭제/
추가

[봇근시편, 녹두시편, 당귀뫼시편, 셜고]→ [두텁편, 
당귀시르편, 밀셜고]

기수 
변화/추가

[대조조악, 쳥조악, 강단, 셕이단, 산병]→ [대조조악, 쳥조악, 
황조악 ], [강단, 셕이단, 산병]

과정류

공통 대약과, [사당, 귤병, 각당], 각졍과

교체
대만두과 → 만두과, [홍화, 화, 온숑]연사과 → [홍화, 

화, 온 ]연사과

교체/삭제
[홍셰강반, 말, 임, 태말, 당귀말]간졍→[임, 태말, 당귀, 
말]간졍

삭제 다식, 각슉실과 [1323]

추가
다식과, [오미, 뉼, 흑임 ]다식, [강분, 쳥태, 숑화 ]다식, [홍셰강반, 
셰강반 ]연사과, 각감사과, [홍미, 미 ], [강병, 뉼병 ], 
[병, 조병][1349]

과일류
공통 [뇽안, 녀지], [니, 오미병60)], 준시, 뉼, 대조

추가 황뉼, 왜감, 사과[1349]

음청류 공통 산사슈졍과, 니슉, 원소병

양념류 공통 쳥, 쵸쟝, 개

표8순종의 탄일 상차림: 유형 I 비교

순종의 탄일 발기 중 비교 대상이 되는 발기는 2건으로서, 1906년의 

[1323]과 1913년의 [1349]가 해당된다.62) [1323]은 세 유형으로 상차림을 

구분하 는데, 유형 Ⅱ는 유형Ⅰ과 기수와 종수가 같고, 음식의 고임 

‘니’와 한 그릇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를 따라 과일류로 분류해두

었다.

61) 주식류, 과일류, 음청류, 양념류는 [1350]과 [1334]가 동일하다. [1350]과 [1334]를 비교하

여 차이가 나는 것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찬물류에서는 ‘[편육, 죡슉편] 

→ [편육, 죡편], 임슈잡탕 → 잡탕 ’과 ‘젼복쵸’가 추가됨으로써 ‘[연계증, 느름젹] → 

연계증, [젼복쵸, 느름젹]’ 으로 바뀌었다. 떡류에서는 ‘[당귀시편, 녹두시편, 

임뫼시편, 대조조악, 쳥조악, 셕이단, 밀] → 각편’으로 바뀌었다. 과정류에

서는 ‘유밀과’가 삭제되었으며, ‘다식 → 각다식’으로 바뀌었다.

62) 순종 탄일 발기의 정확한 기수/종수는 Ⅲ. 1.의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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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음식

주식류
공통 면

추가 만두 [1328]

찬물류

공통 [젼복쵸, 느름젹], [편육, 죡편], 잡, 잡탕

교체 [션젼유, 양젼유, 젼 ] → [션젼유, 양젼유, 합젼 ]

추가 각어 [1328]

떡류 공통 각편, 약식

과정류
공통 [각다식, 각슉실과], 각졍과

추가 유밀과[1328]

과일류 교체 각실과 → [니, 포도, 유, 셕뉴, 팀시, 슈시, 뉼 ]

음청류 교체 화 → 니슉

양념류 공통 쳥, 쵸쟝, 개

표9영친왕의 탄일 상차림: 유형 I[1310]과 유형 II[1328]의 비교

높이만 다르다. 구체적인 음식에도 유형Ⅰ의 ‘봇근시편’이 유형 Ⅱ에

서 ‘봇근시편’으로 바뀌어 있을 뿐 다른 것은 동일하다. [1323]의 

유형 Ⅲ과 후물리상인 [1347]의 유형 Ⅱ는 기수, 종수, 그리고 음식의 

종류까지 같다.63) 

순종의 탄일 상차림 중 [1323]의 유형Ⅰ과 [1349]의 유형Ⅰ을 비교하면, 

표8과 같다. [1349]의 유형Ⅰ은 기수나 종수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고종의 탄일 상차림에 비해 변화의 폭이 크다. 후물리상인 

[1347]의 유형Ⅰ과 [1323]의 유형Ⅰ은 차이가 있는 편이다. 주식류와 

양념류는 같다. 떡류, 과일류, 음청류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64) 찬물류65), 

과정류66)의 차이는 큰 편이다.

63) 주식류에는 ‘면’, 찬물류에는 ‘[젼복쵸, 느름젹], [션젼유, 양젼유], [편육, 죡편], 

슈란, 쳥포, 잡탕’, 떡류에는 ‘[시편, 녹두시편, 당귀뫼시편, 대조조악, 

셕이단, 산병], 약식’, 과정류에는 ‘유밀과, [각다식, 각슉실과], 각졍과’, 과일

류에는 ‘[니, 준시, 뉼, 오미병]’, 음청류에는 ‘산사슈졍과’, 양념류에는 ‘쳥, 초쟝, 

개’가 올랐다.

64) 떡류에서는 [1323]의 ‘봇근시편, 셜고’이 ‘시편, 두뫼시편’으로 교체

되었다. 과일류에서는 [1323]의 ‘[뇽안, 녀지]’가 삭제되었으며, ‘양사과’가 추가되었다. 

음청류에서는 [1323]의 ‘원소병’이 삭제되었다. 

65) [1323]의 ‘초계탕’이 삭제되었으며, ‘잡’은 ‘’으로 교체되었다. 그 외 ‘기수 변화/삭

제’에 해당하는 것은 ‘[편육, 죡편], [뎨, 뎨슉편] → [편육, 뎨], 죡편’이다.

66) [1323]의 ‘대만두과, [사당, 귤병, 각당]’은 삭제되었다. ‘교체’에 해당되는 것은 ‘[홍
화, 화, 온숑]연사과 → [홍셰강반, 셰강반, 숑숑]연사과’이다. ‘교

체/추가’에 해당되는 것은 ‘대약과 → [듕약과, 듕다식과]’이다. ‘삭제/추가’에 해당되

는 것은 ‘[홍셰강반, 말, 임, 태말, 당귀말]간졍 → [말,  임, 홍말, 태말]간

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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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음식

주식류 공통 면, 만두

찬물류

공통 [젼복쵸, 느름젹], 잡, [편육, 족편], 신션노탕

기수 
변화/추가

[션젼유, 양젼유] → [션젼유, 양젼유, 젼]

떡류 공통 각편, 약식

과정류
공통 유밀과, 각졍과

추가 [각다식, 각슉실과 ][1353]

과일류 교체 각실과 → [니, 유, 셕뉴, 슈시, 뉼 ]

음청류 공통 화
양념류 공통 쳥, 쵸쟝, 개

표10귀비 엄씨의 탄일 상차림: 유형 I 비교

친왕의 탄일 발기 중 비교 대상이 되는 발기는 3건으로서, 1898년의 

[1310], 1899년의 [1328], 1906년의 [1346]이 해당된다.67) 이 중 [1328]만이 

상차림을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수, 종수, 음식의 종류를 

비교해보면, [1328]의 유형 Ⅱ가 [1310]과 [1346]의 유형Ⅰ과 더 유사하다. 

[1346]의 유형Ⅰ과 [1328]의 유형 Ⅱ의 비교는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해준다. 

[1346]의 유형Ⅰ에서 보이는 ‘팀시, 슈시’가 [1328]의 유형 Ⅱ에서 ‘팀슈시’로 

나타나는 점만 제외하면, 이 두 유형의 음식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왕의 탄일 발기에 나타난 음식의 비교는 표9와 같이 [1310]의 유형Ⅰ

과 [1328]의 유형 Ⅱ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328]의 유형 I은 

다른 경우에 비해 음식의 기수, 종수, 종류가 더 많다.68) 1902년의 [1329]는 

조반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발기와 차이가 있다. 그런데 1899년의 [1328]이 

1899년부터 1905년까지 반복되어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329]는 

[1328]과 비교될 수 있다. 각각 두 유형으로 구분된 이 발기들의 상차림을 

비교해보면, 조반상인 [1329]에는 유형Ⅰ과 유형 II 모두 과정류, 과일류, 

음청류, 그리고 양념류 중 ‘쳥’을 올리지 않았다. 이 외에 [1329]의 유형Ⅰ에

67) 친왕 탄일 발기의 정확한 기수/종수는 Ⅲ. 1.의 표4에서 확인할 수 있다.

68) [1328]의 유형 Ⅱ와 비교해보면 주식류, 양념류, 음청류는 동일하다. 찬물류에서는 ‘각

졀육, [뎨, 뎨슉편]’이 추가되었으며, ‘간젼유’가 추가되어 유형 Ⅱ의 ‘[션젼유, 

양젼유, 합젼]’이 ‘[션젼유, 합젼], [양젼유, 간젼유]’로 바뀌었다. 떡류에

서는 ‘[시편, 녹두시편, 당귀뫼시편, 냥조악, 셜고, 셕이단, 뉼단, 

화젼]’이 추가되었다. 과일류에서는 ‘[뇽안, 녀지]’가 추가되었으며, ‘대조’가 추가되어 

유형 Ⅱ의 ‘[니, 포도, 유, 셕뉴, 팀시, 슈시, 뉼]’이 ‘[니, 포도], [유, 셕뉴], 

[팀시, 슈시], [뉼, 대조]’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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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328]의 찬물류 중 ‘각졀육’이 빠져 있다. 

귀비 엄씨의 탄일 발기는 1902년의 [1352]와 1906년의 [1353]이다. 

이들은 상차림의 유형이 구분되지 않았으며, 음식도 큰 차이가 없다.

IV. 맺음말

이 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궁중 음식 발기 중 탄일 

발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한 탄일 발기는 모두 

20건으로서, 고종의 탄일 발기 9건, 순종의 탄일 발기 5건, 친왕의 

탄일 발기 4건, 귀비 엄씨의 탄일 발기 2건이다. 이들 발기는 발기명이 

분명하게 적혀 있어 날짜와 관련 행사의 성격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날짜가 달리 적힌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음력과 양력의 사용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탄일 발기에서 파악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셋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는 기본적인 서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하나의 행사와 

관련된 발기가 여러 건 있을 경우 각 발기의 차이는 무엇인지, 하나의 

행사와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각 발기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주목하여 살폈다. 둘째는 발기에 나타난 왕실 인물들의 

관계나 서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셋째는 왕실에 올린 음식을 비교함으

로써 관련 행사 혹은 음식이 올려지는 대상의 차이에 따른 음식의 차이를 

보 다.

궁중 음식 발기는 조선 왕실의 음식문화와 이와 관련된 여러 양상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고 볼 수 있는 의궤류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이는 궁중 

음식 발기의 기록 자체가 가진 성격에 기인했을 수 있다. 궁중 음식 

발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의궤류에서 엿볼 수 있는 왕실 행사와 비교해볼 

때, 규모나 내용이 소략한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기에 기록된 

왕실 행사가 의궤류에 기록된 것에 비해 덜 중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궁중 음식 발기를 통해서 의궤류에서 볼 수 없었던 조선 왕실의 

다양한 일상을 엿볼 수 있고, 한글로 표기된 음식명이나 관직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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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문자생활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은 궁중 음식 발기가 가지는 사료적 

가치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궁중 음식 발기가 지닌 사료적 중요성, 

즉 왕실의 일상에 대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기가 기록된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그 시기와 

배경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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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왕실의 행사에 소용되는 물품과 수량, 

그리고 이들을 지급 대상을 기록한 발기가 다수 소장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궁중 발기 중에서 탄일 발기 20건을 중심으로 검토하

다. 구체적으로는 고종의 탄일 발기 9건, 순종의 탄일 발기 5건, 친왕의 

탄일 발기 4건, 귀비 엄씨의 탄일 발기 2건이다. 탄일 발기는 왕실 

인물의 탄일 및 생신을 축하하면서 왕실에 올리는 음식과 신하에 내리는 

음식을 기록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탄일 발기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 다. 첫째, 각 

발기의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동일한 날짜에 치러진 동일한 

행사와 관련된 발기가 여러 건 있을 경우 각 발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동일한 행사와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각 발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주목하여 고찰하 다. 둘째, 왕실 인물의 지칭 변화나 

서열 변화를 살펴보았다. 셋째, 왕실에 올린 음식을 비교함으로써 관련 

행사 혹은 음식이 올려지는 대상의 차이에 따른 음식의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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